
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24호 서식]

우 선 채 권 조 사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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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분 우선순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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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㎜×297㎜ (백상지 100g/㎡)



2. 배분예상액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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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 여 금

(주)：우선채권 결정기준은「국세기본법」제35조, 제36조, 제37조 등에 의하고,“채권자”란

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. 개인은 주소를 기재

※ 우선채권 결정기준일(「국세기본법」제35조)

◦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(중간예납 법인세, 예정신고 납부 부가

가치세 포함)：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

◦ 정부가 결정,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：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고지서 발송일

◦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및 인지세：납세의무 확정일

◦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양도담보 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：납부고지서 발송일

◦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경우：압류등기(등록)일

210㎜×297㎜ (백상지 100g/㎡)


